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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사유

□ 적용대상

ㅇ일반용역 중 청소·경비·시설물관리 등

단순노무용역에 적용

□ 적용대상

ㅇ일반용역 중 청소·경비·시설물관리 등

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

용역에 적용

- 공공기관 등*의 자회사가 위 용역업무를

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에 적용

*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지방공

기업법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

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을

말함

ㅇ적용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

결과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용역은 당초 적용

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현장에서 혼선이

있어 적용대상에 명시하고,

-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도

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음


